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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24 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하여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에게”를 “공무원은”으로, “허가하되,”

를 “사용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받을”을 “사용할”로 하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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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세 이하의”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

교 2학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4개월”을 각각 “3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8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제24조제10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10일”을 “5일과 10일”로, “이상”을 “이상

(단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회 2일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

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

다.”를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4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

급휴가 일수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제24조에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⑳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생일이 속하는 해당 월에 1일의 기념일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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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한번에둘이상의
자녀를출산한
경우에는15일)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개정안)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현행과 같음

자녀 현행과 같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현행과 같음

출 산 배우자 현행과 같음

입 양 본인 현행과 같음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현행과 같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현행과 같음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현행과 같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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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휴가의 종류) ① (생  략) 제16조(휴가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조

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② -----------------------------

--------------------------------

--------------------------------

--------------.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제18조(연가의 저축) ① (생  략) 제18조(연가의 저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

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

멸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하여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하여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

권면직 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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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24조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

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제24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2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

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

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의장은 임

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

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

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 공무원은 --------------

---------------------------------

-------------------------------- 

사용할 수 있으며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

--------------------------------

------------ 사용할 ----

  ⑦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

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

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⑦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

- 36개월------------------------

--------------------------------

--------.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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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

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⑩ 의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

이 없는 한,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각각 장기재직 휴

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은 제18조 제2항에 따르며, 본 

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

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⑩ -----------------------------

--------------------------------

--------------------------------

---. --------------- 제17조 ----

--------------------------------

-----------------------. 

  <신  설>   1.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와 같음)

  4. 재직기간별 휴가 분할 가능횟수는 

10일은 2회, 20일은 4회, 30일은 6

회이며, 1회 3일 이상 사용한다.

  5. ------------------------ 5일과 10일

---------------- 이상(단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회 2일 이상) -----.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⑫ 제1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

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

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

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

  ⑫ ---------------------------------

------------------------------------

------------------------------------

-------------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4

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

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한부모가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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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한번에둘이상의
자녀를출산한
경우에는15일)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개정안)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현행과 같음
자녀 현행과 같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현행과 같음

출 산 배우자 현행과 같음

입 양 본인 현행과 같음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현행과 같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현행과 같음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현행과 같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로 한다. <단서 신설> 원법」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

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

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

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⑬ ∼ ⑲ (생  략)   ⑬ ∼ ⑲ (현행과 같음)

  <신  설>   ⑳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생일이 속

하는 해당 월에 1일의 기념일 휴가

를 부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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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25 호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

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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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전기, 통신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

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공사

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종 회의서류를

각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

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용역 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

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자문, 지도, 사업관

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

를 말한다.

  ② 학술용역 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

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

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③ 종합기술용역 이라 함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

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개발

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④ 공사설계용역 이라 함은 건설, 

전기, 통신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⑤ 사업집행용역 이라 함은 도시계

획사업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

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

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

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

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

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

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

달, 시험, 감리, 시운전, 자문, 지

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

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항

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

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

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

전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

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

설, 전기, 통신 등과 같은 공사설

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

계획사업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

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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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사업집행용역

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다. 

  ①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②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③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

한 사항

  ④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

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기능) 위원회는 사업집행용역

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다.

  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

한 사항

  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

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회의) ① ∼ ③ (생  략) 제7조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경

우,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종 회

의서류를 각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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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26 호

목포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목포시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목포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2.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다만, 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제3조(위촉등) ①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세무사법」에따라등록한세무사중재능

기부의사가있는세무사를목포시마을세무사(이하“마을세무사”라한다)로위촉할수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의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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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요금) 마을세무사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

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8조(상담실적관리) 시장은마을세무사의원활한운영과발전방안마련등에활용하기위해마을세무사

의상담실적을기록·관리하여야하며마을세무사는상담내용및실적등을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세무상담이 필요한 다수의 주민 또는 방문이 어려운 주

민을 위해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마을세무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

영되도록 기여한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조례시행전에위촉된마을세무사는이조례에따라위촉된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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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27 호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자격) 

① (생  략)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자격)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

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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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28 호

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시장은 목포시 관할구역(이하 “지역”이라 한

다) 내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수급인이 지역 생산제품, 장비,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급인이 지역 건설업체와 우선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

도록 입찰공고 시 명시하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의2(발주자의 실태점검) 발주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육성을

위해 5천만원 이상이면서 30일 이상인 공사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점검 후 5일 이내에 회계담당 부서 및 감

사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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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하도급에 관한 사항

3. 노무비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하수급인이시공한”을 “하수급인이 시공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급을1회”를 “지급을 1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로서하수급인”을 “경우로서 하수급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직접지급”을 “직접 지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수급인간 또는발주

자ㆍ수급”을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

금,중기사용료”를 “임금, 중기사용료”로, “서류를첨부하여”를 “서류를 첨부하여”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수급인이시공한”을 “하수급인이 시공한”으로 하

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신이피해”를 “자신이 피해”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수급인의 하도급 청렴의무) 수급인은 하도급업체 보호 및 상생발전을

위해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 청렴의무서약서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제7조 중 “청취하거나협조”를 “청취하거나 협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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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시장

은 목포시 관할구역(이하 “지역”이

라 한다) 내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수

급인이 지역 생산제품, 장비, 인력 등

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급인이 지역 건설업체와 

우선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 시 명시하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2(발주자의 실태점검) 발주자

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육

성을 위해 5천만원 이상이면서 30일 

이상인 공사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

항에 대한 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점검 후 5일 이내에 회계

담당 부서 및 감사담당 부서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불법하도급에 관한 사항

  3. 노무비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에 관한 사항

제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

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시공

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

제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

--------- 하수급인이 시공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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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대한 대

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 지급한 한

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

--------------------------------

------------------------------.

  1. 목포시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

금의 지급을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

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1. -----------------------------

----------------------------- 

지급을 1회 --------------------

------------------------------

------------------

  2. 목포시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

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어음을 지급한 

경우로서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

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2. -----------------------------

----------------------------- 

경우로서 하수급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의 등록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

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

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4. -----------------------------

------------------------------

------------------------------

------------------------------

------------------------ 직접 

지급-----------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

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간 또는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6. -----------------------------

--------------------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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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

인이 임금,중기사용료, 자재대금 등

의 지급을 체불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첨부하여 그 하

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

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

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임

금, 중기사용료------------------

--------------------------------

-- 서류를 첨부하여 --------------

--------------------------------

--------------------------------

---------.

  ③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

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

여 하수급인이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

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

----------------------------- 하

수급인이 시공한 ----------------

--------------------------------

-----------------------.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금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 

자신이 피해---------------------

--------------------------------

--------------------------------

---------------.

  <신  설> 제6조의2(수급인의 하도급 청렴의무) 

수급인은 하도급업체 보호 및 상생

발전을 위해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

도급 청렴의무서약서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하도급업체 보

호에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

--------------------------------

- 청취하거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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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29 호

목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공공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민족정기를바로세우고, 올바른역사인식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나. 위안부 등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

다.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

2. “디자인”이란시설및조형물과제품, 시각이미지등에대한도안및형태등을말한다.

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게시·전시·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의 공간

나. “공공행사”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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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1.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따른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동행정복지센터

2. 목포시의회

3. 목포시(이하“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시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5. 시가 주관하는 사업·공공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6. 시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제4조(사용제한등) ①시장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행위의방지를위해노력하여야한다.

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상징물을공공행사에서판매·전시·공연·상영·송출하는등다른사람에게노출하는행위

3. 일제상징물을다른사람에게노출할목적으로공공장소및공공행사에서소지하는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퇴

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안을 요청하는 기관단체 및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

장소에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라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미리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목포시 일제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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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2. 공공사용 제한 또는 조정에 관한 심의

3.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안을요청하는기관단체및공공장소사용자는위원회심의결과를준수하여야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시 마다 비상설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소속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할 수 있다.

1. 시 공무원

2.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

4. 디자인 관련 전문가

5.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간사 1명을두며, 간사는해당업무담당팀장으로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심의위원

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의종료와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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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30 호

목포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 행사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목포시 해병대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포시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목포시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 행사지원과 주민

을 위한 재난 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 복구”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

난에 대하여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 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

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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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원대상 사업)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해병대전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

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자율 방범) 활동

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5.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 정화 활동 등 환경보존

6. 그 박에 목포시에서 요청하는 공익 행사 지원 활동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

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

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해병대전우회(해병대전우회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이

크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목포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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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봉사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

대전우회에 대하여「목포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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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31 호

목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

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목포시민에게 지원

함으로써 지역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

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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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등의 기부와 기부

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

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시행령 제7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4. 그 밖에 시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

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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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취식으로인하여이용자의생명·신체에발생한손해를보상하기위한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

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

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

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식품등 기부 활성화에관한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

는 개인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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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32 호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위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ㆍ청소년을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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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ㆍ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관한”을 “관하여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피해자 권리 구제의 방해, 피해자의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방법 등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촬영

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性)적 촬영물

ㆍ영상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

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 또는 가

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

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조

의2에 따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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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

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성

범죄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ㆍ청소년을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ㆍ대응

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

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

----------------------------

- 관하여 다음 각 호의 ----------

-------.

  <신  설>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피해

자 권리 구제의 방해, 피해자의 대

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

우를 말한다) 예방에 관한 사항

  <신  설>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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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33 호

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부모와 그

자녀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과아동보호에관한특별법」제2조제

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영아”란 출생 후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인 문제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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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목포시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및 배우자에 대한 상담 지원

2. 위기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

4. 위기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5.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치료 지원

6.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실태조사

7. 그 밖의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 사용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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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34 호

목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

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소녀상”이란목포시관내에설치된일본군위안부를기억하기위한조형물을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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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관한역사적자료의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및조사연구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

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보호지원 및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

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2항에따른보조금의지원절차등필요한사항은「목포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따른다.

④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

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

ㆍ관리될 수 있도록「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공조

형물로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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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35 호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3조부터 제10

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며, 제3조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기본원칙 및 책무)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

되어야 한다.

1.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

로 정립될 수 있도록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

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목포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3.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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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혁신을 촉진한다.

4.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

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관련 본청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학계ㆍ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2. 목포시의회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

3.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제13조(위원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하며,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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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등 설치) ① 위원회는 심의ㆍ자문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서“조례”를 “단서에서

“조례”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제1항제2호 중 “추진계획”을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

진계획”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

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제1항에서”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

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전까

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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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

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

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수당 등)”을 “(수당 등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은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

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설치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는 이 조례에 따른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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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기본원칙 및 책무) 지속가능발

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

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

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

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목포시민(이하“시민”

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

한다.

  3.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

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

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4.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협력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4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ㆍ이행) ①ㆍ② (생  략)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ㆍ이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단서

  ③ -----------------------------

----------------- 단서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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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 ∼ 제8조 (생  략) 제6조 ∼ 제9조 (현행 제5조부터 제8

조까지와 같음)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

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11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기능은 「목포시 지속

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대신한다.

  <삭  제>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

항 외에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서 -------------------

--------------------------------

---------------------------.

  <신  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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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

원”이라 한다)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원회에

서 선출하는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

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

무 관련 본청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

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학계ㆍ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

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목포시의회의원(이하“시의원”

이라 한다)

  3.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신  설> 제13조(위원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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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며, 시의원인 위원의 임

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5조(분과위원회 등 설치) ① 위원

회는 심의ㆍ자문 내용을 사전에 조

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

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

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

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제16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

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

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

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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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

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전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는 지속가능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

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

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속

가능발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생  략) 제17조(수당 등 준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ㆍ제14조 (생  략) 제18조ㆍ제19조 (현행 제13조 및 제14

조와 같음)

  <신  설> 제20조(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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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등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36 호

상위법령 등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등 8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시 지속가

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2조제3항”을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목포시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시 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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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16조의2”를 “「지방자치법」제130조”로 한다.

제3조(「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각종 위

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제116조의2”를 “「지방자치법」제130조”로 한다.

제4조(「목포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의 개정) 목포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목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목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의3”을 “제18조의7”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여유자금은「목포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

를 “여유자금은「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0조중 “「목포시재무회계규칙」”을 “「목포시회계관리에관한규칙」”으로, “「목포시통합

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목포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한다.

제6조(「목포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인

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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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 제목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을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

민원창구 운영”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이버 민원실 설치ㆍ운영)”을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이버 민원실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

12조의2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이버 민원

실은”을 “전자민원창구는”으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를 “「민원 처

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이버 민원실을”을 “전자민원창구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 중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을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으로 한다.

제7조(「목포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윤락행위”를 “성매매행위”로 한다.

제8조(「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만20세”를 “20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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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37 호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

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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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법시

행령제2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

조부터제7조까지의규정에따라 “장애정

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

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애인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
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장애인의경우는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장애정도가유지되고

있는장애인으로한정한다. 이하 "장애인"

이라한다)이본인명의로등록하거나그

장애인과「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영”이라한다) 제8조제3항및제4항

에 해당하는사람이공동명의로등록하여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

---------------------------------

---------------------------------

---------------------------------

--------------------------------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

하여취득하는법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자동차로서 취득세또는「지

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하

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대해서는자동차세를 2

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

------------------------------

------------------------------

------------------------------

------------------------------

------------------------------

2027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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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전

라남도 국가유산 보호 조례」에 따

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

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4년 12월 31

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안의 부동

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

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

----------------------------

----------------------------

----------------------------

----------------------------

----------------2027년 12월 31

----------------------------

----------------------------

-------------------2027년 12

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감면) 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

조제1항또는「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9조제1항에따른지역특산품생산단

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부동산(이미해당사업용으로사용하

던부동산을승계하여취득한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

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

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

-----------------------------

-----------------------------

-----------------------------

--------------------- 2027년 12

월 31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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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

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

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

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

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

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

면) -------------------------

----------------------------

----------------------------

----------------------------

----------------------------

----------------------------

----------------------------

- 2027년 12월 31일------------

----------------------------

----------------------------

----------------------------

---------------------------.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

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

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

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

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

----------------------------

----------------------------

----------------------------

----------------------------

----------------------------

----------------------------

----------------------------

----------------------------

------- 2027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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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38 호

목포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목

포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

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

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

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

다.



- 55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

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목포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

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3. 사이버보안 교육

4. 자체 진단ㆍ점검

5. 사고대응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목포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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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39 호

목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목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를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를 “투표인명부작성기준

일”로, “자는”을 “외국인은”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각 호를 삭제한다.

주민투표의 대상은 법 제7조와 같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청구인서명부에서명하려는주민은청구인서명부에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고서명

또는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주민이전자서명을하는경우에는전자적방식으로생성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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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사항을적은것으로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

인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을”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 주민투표청구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목포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목포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4조부터 제17조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제13조에 따른 위원은 주민투표청구가 있는 경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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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으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5조(심의회의운영)①법제12조의2제2항의규정에의한심의회의의장은심의회의회의를소집한다.

②의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는의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

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

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심의회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7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즉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을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은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전 6시

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20조는 종전의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에서 이동한다.

제21조(종전의 제18조) 중 “법 제13조제2항에”를 “법 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

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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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
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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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 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

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목포시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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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

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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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

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

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목포시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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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시‧구․군  읍․면․동(○책 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

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
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

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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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서명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

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

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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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

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66 -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

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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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목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제2조(시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2조(시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

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

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

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

--------- 외국인----------------

--------------------------------

--------------------------------

--------------------------.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

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

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

명부작성기준일 -----------------

--------------------------------

--------------------------------

------ 외국인은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

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

합에 관한 사항

  2.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

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의 

대상은 법 제7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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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

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

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

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

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

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

------------------------------.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

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

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은 것으로 본다.

  <신  설>   1. 성명

  <신  설>   2. 생년월일

  <신  설>   3. 주소 또는 체류지

  <신  설>   4. 서명 연월일

  ② -----------------------------

-.  <단서 신설>

  ② ------------------------------. 

다만, 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

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

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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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

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

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또는 체류지---------------------

--------------------------------

--------------------------------

--------------------------------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

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

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

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

----------------------------------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

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

한다) -----------------------.

  ② 시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

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

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

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 생년월일을-------------

--------------------------------

--------------------------------

--------------------------------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제12조 (생  략) 제11조～제12조  (현행과 같음)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

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

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

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

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 주

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

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 참여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1. 목포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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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효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2. 목포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

원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

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

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

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

괄부서”라 한다)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목포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목포시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삭  제>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삭  제>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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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

  ③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

호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

10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한다.

  ⑤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

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제13조에 따른 위원은 주민투표 청

구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구성하

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  설>

 

제15조(심의회의 운영) ① 법 제12조

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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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의 사

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

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신  설> 제17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

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

청 또는 서명요청권위임신고를 받은 즉

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

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처리기간) ① --------------

----------------------- 교부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

인대표자 증명서를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생  략)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

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

  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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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단서 

신설>

---------------------------.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휴대용확

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전 6시부

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7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

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

고는 시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

나 이상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21조(공표방법 등) --------------

--------------------------------

--------------------------------

------------------------ 법 제13

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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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39 호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 (이하 “방범대” 라한다)란범죄예방등지역사회안전을위하여지역주

민들이자발적으로조직하여봉사활동을하는단체로「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목포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 (이하 “연합대” 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

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목포경

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

는방범대및연합대에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시장은 방범대(또는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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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3.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방범대 및 연합대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방범일지 등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그 사용현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목포경찰서장에게

정기·수기감독결과등필요한사항에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

시키는등방범대(또는연합대)에대한예산지원이부적합하다고시장이인정하는경우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또는 연

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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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41 호

목포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건강효도비를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

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3대이상가정”이란 80세이상의직계존속(이하“효도대상자”라한다)과직계비속이3대

이상으로구성되어동일주소지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실제거주하는가정을말한다.

2. “건강효도비”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지급대상은 3대 이상 가정으로 건강효도비 신청일 현재80세

생일이 지난 효도대상자와 함께 목포시에 동일세대로 6개월 이상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실제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및지급액) ①건강효도비는지급대상요건을갖춘자의신청에따라지급한다.

② 신청하지 아니한 건강효도비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http://www.law.go.kr/����/ȿ�� ��� ��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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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강효도비의 지급액은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각 100,000원으로 한다. 다만,

건강효도비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건강효도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효

도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주민등록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급대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지급대상자를확정하여지원시기 5일전까지 개인별금융계좌로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효도비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3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

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건강효도비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강효도비를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건강효도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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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42 호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운영) ③ 제2항에 따른 센터

의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대

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9조(운영) ③ -----------------

--------------------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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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43 호

목포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노동단체지원및노동상담소설치·운영조례등4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조례」의 개정)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제2조(「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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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제4조(「목포시하당지구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의 개정)

목포시하당지구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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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1.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 1호서식]
위 탁 운 영  신 청 서

위탁사무명

신 청 인

기관(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조직현황
 ◦ 사업장수 :    개소

 ◦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운영현황

주요사업

보유시설

보유장비

기    타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 
운영조례」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목포시장  귀하

  <제출서류>

    1. 운영사업 계획서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단체 등록증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별지 제 1호서식]
위 탁 운 영  신 청 서

위탁사무

명

신 청 인

기관(단체)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조직현황
 ◦ 사업장수 :   개소

 ◦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운영현황

주요사업

보유시설

보유장비

기    타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

치․ 운영조례」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목포시장  귀하

  <제출서류>

    1. 운영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 등록증 사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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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위탁기간 갱신신청서

위탁사무명

신 청 인

기관(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신청사항

위탁기간

(종 전)

신청기간

(신 규)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 
운영 조례」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목포시장 귀하

  <제출서류>

    1. 운영사업 계획서 및 위탁운영 주요사업실적 각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단체 등록증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별지 제2호서식]

위탁기간 갱신신청서

위탁사무명

신 청 인

기관(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신청사항

위탁기간

(종 전)

신청기간

(신 규)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 
운영 조례」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목포시장 귀하

  <제출서류>

    1. 운영사업 계획서 및 위탁운영 주요사업실적 각 1부.

    2. 단체 등록증 사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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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3.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차 용 증 서

차용금           원정

 상기 금액을 농어촌 주택사업자금으로 정히 차용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              음
1. 이 자금은 농어촌 주택사업 이외에는 사용치 않겠음.
2. 차용금은  년 거치후  년간 균분/상환하여 매년 기한완료 
   후 2개월내 상환하겠음.
3. 채무자는 이 사업에 따른 조례 규칙을 준수하겠음.
4. 보증인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짐.

20   년    월     일
     차  용  인  주소         성명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목     포     시     장  귀하
첨부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증명서 
     (지붕개량사업인 경우 불요)

[별지 제2호 서식]
차 용 증 서

차용금           원정

 상기 금액을 농어촌 주택사업자금으로 정히 차용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              음
1. 이 자금은 농어촌 주택사업 이외에는 사용치 않겠음.
2. 차용금은  년 거치후  년간 균분/상환하여 매년 기한완료 
   후 2개월내 상환하겠음.
3. 채무자는 이 사업에 따른 조례 규칙을 준수하겠음.
4. 보증인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짐.

20   년     월     일
     차  용  인  주소         성명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목     포     시     장  귀하
첨부 연대보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재산증명서 
     (지붕개량사업인 경우 불요)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8호 서식]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 입금계좌확인정보

[별지 제8호 서식]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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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포시하당지구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6. 1.>

환지예정지 사용 신청서

목포시 하당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 징구

환지예정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지예정지 사용내역

종전의 토지
환 지 예 정 

지 사 
용
면 
적

용 
도
지 
역

사 
용
목 
적

비 
고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브
럭
번
호

부 
호

면 
적

199 년 월 일
신청자(토지소유자)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첨 부 인감증명서 1부

등기부등본 1부

측량성과도 1부

목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6. 1.>

환지예정지 사용 신청서

목포시 하당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 징구

환지예정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지예정지 사용내역

종전의 토지
환 지 예 정 

지 사 
용
면 
적

용 
도
지 
역

사 
용
목 
적

비 
고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브
럭
번
호

부 
호

면 
적

20 년 월 일
신청자(토지소유자)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첨 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등기부등본 1부

측량성과도 1부

목 포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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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대리인 선정 신고

목포시하당지구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정 보

고합니다.

19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첨부 인감증명 각1부

목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대리인 선정 신고

목포시하당지구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정 보

고합니다.

20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첨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1부

목 포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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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1.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조례」별지

[별지 제 1호서식]

위 탁 운 영  신 청 서

위탁사무명

신 청 인

기관(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조직현황
 ◦ 사업장수 :    개소

 ◦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운영현황

주요사업

보유시설

보유장비

기    타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 운영조례」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목포시장  귀하

  <제출서류>

    1. 운영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 등록증 사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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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간 갱신신청서

위탁사무명

신 청 인

기관(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신청사항

위탁기간

(종 전)

신청기간

(신 규)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 운영 조례」제10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목포시장 귀하

  <제출서류>

    1. 운영사업 계획서 및 위탁운영 주요사업실적 각 1부.

    2. 단체 등록증 사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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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별지 제2호서식]

차 용 증 서

차 용 금 원 정

상기 금액을 농어촌 주택사업자금으로 정히 차용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 음

1. 이 자금은 농어촌 주택사업 이외에는 사용치 않겠음.

2. 차용금은 년 거치후 년간 균분/상환하여 매년 기한완료 후 2개월내 상환하겠음.

3. 채무자는 이 사업에 따른 조례 규칙을 준수하겠음.

4. 보증인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짐.

20 년 월 일

차용인 주소 성명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목 포 시 장 귀하

첨부연대보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재산증명서 (지붕개량사업인 경우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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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별지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

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 ▶ 경   유

(자율방재단장)

▼

접   수

(재난관리 담당과)

▼

심   의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

건    의

(재난관리 담당부서장)

▼

지   급 ◀ 확   정

(시장)



- 90 -

4. 「목포시하당지구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별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6. 1.>

환지예정지 사용 신청서

목포시 하당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 징구 환지예정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

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지예정지 사용내역

종전의 토지 환 지 예 정 지

사 용
면 적

용 도
지 역

사 용
목 적

비 고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브럭번호 부 호 면 적

20 년 월 일
신청자(토지소유자)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첨 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등기부등본 1부

측량성과도 1부

목 포 시 장 귀하



- 91 -

[별지 제4호서식]

대리인 선정 신고

목포시하당지구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

을 선정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첨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1부

목 포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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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44 호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의료법」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전라남도지사”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 「의료법」제27조의2제2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전라남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회는제5조에따른 안건이있는경우구성하고, 해당 안건이끝나면해산한다.

제7조및제8조를각각삭제하고, 제9조부터제19조까지를각각제7조부터제17조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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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종전의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의회의는시장이요청하는경우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개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3.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 전라남도지사-----.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

법」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

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

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전

라남도지사---------------------.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

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

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 ∼ ④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부위원장각1명을포함하여15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촉직위

원은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 10분

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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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위원회는제5조에따른안건이있는경

우구성하고, 해당안건이끝나면해산한다.

제7조(위원의임기)①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

고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다만, 당연직위

원의임기는해당직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②위원중결원이생겼을경우새로위촉된위원

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삭 제>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

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회 활동이 부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

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 ∼ 제19조 (생 략) 제8조 ∼ 제17조 (현행 제10조부터 제

19조까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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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보건소의진료비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45 호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수 수 료 (제4조 관련)

구          분 기준 수  수  료 (원)

1. 각종 건강 진단서 1통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진찰료와 
검사항목당 정한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

2. 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 5,000

3. 사체검안서 〃 30,000
4. 예방접종 증명 〃 무  료

5. 기타 각종 증명 〃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규정한 금액

6. 제1호 내지 제3호, 제8호 관련     
증명 재발급 또는 추가발급

〃 1,000

7. 구급차 이용 〃 무  료
8. 건강진단결과서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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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46 호

목포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소재의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섬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이바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 관광”이란 섬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힐링, 쉼과 휴식 등을 목적으

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3. “섬가꾸기”란섬지역고유의생태자원보존과회복, 매력적인섬문화의관광자원화

및섬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주민과목포시가함께추진하는사업을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계

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활성화를 위하여 적

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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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섬 관광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섬 관광자원화 관련 개발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섬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섬 관광 활성화 및 섬 가꾸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섬 관광 자원화 관련 개발 및 활성화 사업

2.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

3. 교육, 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

4. 문화행사 지원 유치 사업

5. 섬 관광 육성 및 관련 홍보 사업

6. 섬 관광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7. 섬 관광 코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8. 섬 관광 관련 인증 및 지정 사업

9. 그 밖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필요한경우관련기관·법인 또는단체등

에게사업을위탁할수있으며, 예산의범위에서운영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섬 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사

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목포시 섬 관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섬 관광자원화 관련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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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5. 섬 관광 코스 인증·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섬 관광 업무 관련 부서장

3. 섬 관광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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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명을두되, 간사는섬관광업무담당팀장이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

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

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섬 지역 관광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 단체 및 기관 등을 선정하여 「목포

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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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47 호

목포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

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등다양한관광콘텐츠를대상으로이루어지는관광방식이나관광문화를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

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포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

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형태의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

5. 야간관광 사업 관련 기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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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8.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시스템 개발사업

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

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다양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목포시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사업의 사업성과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목

포시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위탁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야간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위

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목

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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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48 호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재난”을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이 정하는”을 “이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

호 중 “시장이 정하는”을 “시장이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를 “재난발생시 필수업무 종

사자 보호”로, “포함한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으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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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

분) 중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제1항에따른실태조사를위하여전문기관이나단체에연구용역을의뢰할수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한다.

제17조 중 “전문기관”을 “전문기관, 민간단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무에 종사

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

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

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 극복

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필수업무 지

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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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

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9조에 

따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

-------------------------------

-------------------------------

-------------------------------

----------이 정하거나, 「필수업

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는 ---.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

가를 받는 사람 중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

-------------------------------

---------- 시장이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는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목

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

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 

재난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

------------------- 포함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

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② ---- 지원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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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재난상황에 

대한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목

포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

동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

------------------------------ 

지원계획 -----------------------

--------------------------------

-----------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

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목포시 필

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를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결과를 

목포시 대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목포시 필수업

무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한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

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

호 및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

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

--------------------------------

--------------------------------

------------------ 전문기관, 민간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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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49 호

목포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통

해 행정적 이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을 통해 시민의

편리한 행정‧복지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

술 또는 그 이용 기술을 말한다.

3. “금지된 인공지능”이란 인류평화,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명백한 침해를 가하는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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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법령 및 사회적 통념에 위배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4.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사생활 및 개인데이

터, 소비‧근로행위 등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

역에서 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5. “제한적위험영역 인공지능”이란 챗봇, 딥페이크, 인공지능 생성콘텐츠 등

사칭, 조작 또는 속임수의 위험이 있는 인공지능으로, 인간에게 잘못된 정보

를 전달하거나 기만하는 등의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6. “저위험영역 인공지능”이란 게임, 스팸 필터, 추천시스템 등의 인공지능으로써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제한적위험영역인공지능외의인공지능을말한다.

7. “인공지능의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란 인공지능시스템을 개발, 배

포, 유지보수 또는 운영에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인공지능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인공지능시스템을 통해 특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스템의 기능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자”란 이용자 등의 인공지능 시스템의 사용으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데이터나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

지능 시스템으로, 새로운 문자, 그림, 음성, 동영상 등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11.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

익과 생명ㆍ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능정보사

회(「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6호에 따른 지능정보사회를 말한다)를 구

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제작, 개발, 보급, 이용 등과 인간의 행위와 감

독, 기술적 견고성과 안전성, 사생활권과 데이터 통제, 투명성, 다양성,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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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금지와 공정성, 사회적 및 환경적 복지와 책임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

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12.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기술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ㆍ제조ㆍ생산‧유지‧보수‧운영 또는 유통하는 등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3.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깊숙이 통합되어, 인간의 삶과

사회적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로써, 인공지능이 산업ㆍ경제, 사

회ㆍ문화, 행정,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가치를 창

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의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 및 기술의 개발과 행정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인류평화, 시민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시민의 생명‧신

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

능, 제한적위험영역 인공지능, 저위험영역 인공지능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목포시(이하 “시”라고 한다)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

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

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

용 및 인공지능윤리에대한교육, 자율규제의실천등에필요한사항을지원할수있다.

⑤ 시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

전에 고지하고, 해당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비차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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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은 이용자 및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자가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

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 인

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제한적위험영역 인공지능, 저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산업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건전한인공지능개발‧이용을위한인공지능관련제공자및시민대상인공지능윤리교육사항

6.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등 시내 각 사회 영역의 변

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비차별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

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

시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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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제한적위험영역 인공지능, 저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관계 부서 국장 및 인공지능 업무 담당 과장

2. 목포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이내

3. 제공자

4. 이용자

5.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

6. 인공지능이 적용 가능한 분야의 전문가, 교수 등 법률, 행정 등 관련 학문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목포시 각

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

하면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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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를두며, 간사는인공지능업무담당팀장으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내외(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기술을 이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제공자

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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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50 호

목포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저출

산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과 결혼·친화적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결혼·친화적인 문화가 정착되고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정

책을 수립·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결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

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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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 시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2. 긍정적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인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결혼 장려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결혼장려지원 시책을 수행하

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결혼축하금 지원 등) 시장은 청년 부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 청년층의 유입 및 정착 도모를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근거) 시장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

본 조례」를 추진 근거로 하고, 전남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추

진계획(지침)에 의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

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

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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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51 호

목포시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을 위해 훈련받고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아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다 은퇴한 특수목적견의 입양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퇴 특수목적견”이란 폭발물 탐지, 마약 탐지, 실종자 수색, 장애인 보조

등 공익을 목적으로 육성·훈련되고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아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다 연령 제한 혹은 부상 등의 사유로 은퇴한 특수목적견을 말한다.

2. “입양자”란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은퇴 특수목적견을

입양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은퇴 특수목적견의 입양을 적극 장려하고, 관련 정

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입양자의 의무) ① 입양자는 은퇴 특수목적견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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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양자는 「동물보호법」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 입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은퇴 특수목적견을 학대하는 행위

2. 은퇴 특수목적견을 각종 작업 및 노동에 이용하는 행위

3. 은퇴 특수목적견으로 금전을 주고받는 매매행위

제5조(지원) 시장은 은퇴 특수목적견의 평안한 여생을 위해 입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은퇴 특수목적견의 예방 접종비

2. 그 밖에 시장이 은퇴 특수목적견의 여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

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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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52 호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022·12·19 조3631> 제3조(유효기간)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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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53 호

목포시 수산물 유통 · 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물 유통ㆍ가공업의 진흥과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

하여 목포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

조의 각 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각 호, 「수산

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

을 두고 있는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관련 수산인, 유통ㆍ가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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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한다)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①시장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인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나. 수산물의 가공 · 식품개발 · 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다.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 및 품질인증 관련 비용 지원

라. 수산물 및 수산식품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마.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바. 수산물 및 수산식품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판촉 등 지원사업

사. 수산물 및 수산식품 유통·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아. 수산식품 및 수산식품 창업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자. 그 밖에 수산업 및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생산비 절

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그 밖에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사업에 대한 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산업

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지원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부도등으로 1개월이상휴업·폐업중이거나금융기관에서불량거래처로규제된경우

3. 업체의 동일 추진사업에 대해 타기관(부서)으로부터 중복으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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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경우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

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포상) 시장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

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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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54 호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ㆍㆍ시장ㆍㆍ”를 ““시장””으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제7조”를 “제8조”로한다.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과 지속적으로 1

년 이상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일반음식점을 제외한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비 50%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

조금 관리 조례」예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앞의 “제2장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삭제한다.

제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악취대책민관협의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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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

하 ㆍㆍ시장ㆍㆍ이라 한다)는 효

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시장”--------------------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목포시 악

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

회”라 한다)의 자문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⑤ ---- 제8조---------------

--------------------------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

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과 지속적으

로 1년 이상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일반음식점을 제외한 사업장에 대하

여예산의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사

업비 50%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

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예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삭 제>

<신 설> 제2장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제7조 ∼ 제13조 (생 략) 제8조 ∼ 제14조 (현행 제7조부터 제

13조까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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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55 호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상 설치) 시장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의3(안전시설 설치) 시장은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에게 환경친

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장비

2.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3.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및 방화벽

4. 그 밖에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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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지상 설치) 시장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

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

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를 말한다)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

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3(안전시설 설치) 시장은 제8

조의2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에

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화재예방 및 안

전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장비

  2.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3.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및 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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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56 호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시장 소속으로”를 “도서관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2]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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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도서관 이용시간 (제5조 관련)

도서관명 시  설  명 이용시간 비고

시립도서관

자유열람실ㆍ고시실, 종합자료실 09:00 ~ 22:00

어린이자료실, 족보실, 보존서고, 

디지털자료실, 전시갤러리, 시청각실
09:00 ~ 18:00

어린이도서관
열람실 09:00 ~ 18:00

어린이극장 09:00 ~ 22:00

영어도서관
종합자료실 09:00 ~ 18:00

멀티룸, 세미나룸, 스터디룸 09:00 ~ 22:00

어울림도서관

일반자료실, 멀티미디어실
평일 09:00 ~ 22:00

주말 09:00 ~ 18:00

어린이자료실
평일

09:00 ~ 18:00
주말

문화교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시청각실
평일 09:00 ~ 22:00

주말 09:00 ~ 18:00

※ 

장난감도서관은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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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

밀한 협조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도서

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

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 제

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

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별표 2]

도서관 이용시간 (제5조 관련)
도서

관명
시  설  명 이용시간

비

고

시립
도서관

자유열람실ㆍ고시실, 

종합자료실
09:00~22:00

어린이자료실, 족보실, 

보존서고, 디지털자료실, 

전시갤러리, 시청각실

09:00~18:00

어린이
도서관

열람실 09:00~18:00

어린이극장 09:00~22:00

영어
도서관

종합자료실 09:00~18:00

멀티룸, 세미나룸, 

스터디룸
09:00~22:00

어울림
도서관

일반도서관, 멀티미디어실, 

리딩스테어
09:00~22:00

어린이도서관 09:00~18:00

문화교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시청각실
09:00~22:00

 ※ 장난감도서관은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름. 

[별표 2]

도서관 이용시간 (제5조 관련)
도서
관명

시  설  명 이용시간
비
고

시립
도서관

자유열람실ㆍ고시실, 
종합자료실

09:00~22:00

어린이자료실, 족보실, 
보존서고, 디지털자료실, 
전시갤러리, 시청각실

09:00~18:00

어린이
도서관

열람실 09:00~18:00

어린이극장 09:00~22:00

영어
도서관

종합자료실 09:00~18:00

멀티룸, 세미나룸, 

스터디룸
09:00~22:00

어울림
도서관

일반자료실, 

멀티미디어실

평일 09:00~22:00

주말 09:00~18:00

어린이자료실
평일

09:00~18:00
주말

문화교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시청각실

평일 09:00~22:00

주말 09:00~18:00

 ※ 장난감도서관은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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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57 호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운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관리·운영방법과 조

건을 정하여 위탁자인 시장과 수탁자간

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다

만,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 위

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0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5년----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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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58 호

목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

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라 목포시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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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수립) 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

하여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 지원

2.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 지원

3. 무주택 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4. 전세사기 피해사실의 조사 지원

5. 그밖에전세사기피해자보호를위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②다른법령이나조례에따라동일·유사한지원을받은경우제1항에따른지원은아니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전세피

해 예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구축) 시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또

는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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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59 호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

시재생사업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

고 확산하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

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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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지속·확산

하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완료 이후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

3. 도시재생사업 사업성과 확산 계획

4.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 계획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

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시장은 사후관리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

해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

의 검토와 목포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운영·관리



- 132 -

5. 그 밖에시장이도시재생사업완료지역사후관리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제8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 ① 시장은 위원회에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

생사업 완료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다음 연

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에는해당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의젼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후관리게획을 수립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센터에 사후관리 점검

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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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60 호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를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

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

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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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예산편성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ㆍ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

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소규모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

된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

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

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를 “침수 피해”로, “건

축물”을 “주택ㆍ건축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생  

략)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현행

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생  

략)

제6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현

행과 같음)

  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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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피해를 예상하여 현장에 맞게 적

정규모로 결정할 수 있다.

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

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

방기준」제2조제2호 및 「건축물

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

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

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

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

역 주택

  6.「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8

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

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삭  제>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

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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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

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

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예산편성등) ① 시장은 침수 피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설 설치를 지

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

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신  설> 제9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

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

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소규모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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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신  설>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관리

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

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

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

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

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 ① --- 침수 피해 ---

------------------ 주택·건축물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9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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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61 호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여사업자”란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유상으로 자전거를 대여해주

는 행위를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대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

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전거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자전거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자전거운행중에발생한인적ㆍ물적피해배상을위한보험가입및보장범위안내

4. 자전거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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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법 주차되거나 방치된 자전거의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삭제하고, 제1항 제2항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

는 안된다.

②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에 대하여는 영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시민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로

법」제74조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자전거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

에는「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여사업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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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 (정의)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대여사업자”란 자전거를 이용

하려는 사람에게 유상으로 자전거

를 대여해주는 행위를 사업으로 하

는 자를 말한다.

  <신  설> 제5조의2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대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

행자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전거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자전거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자전거 운행 중에 발생한 인적ㆍ

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4. 자전거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되거나 방치된 자전거

의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시장 제17조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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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

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

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ㆍ보관

ㆍ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자

전거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

해해서는 안된다.

  <신  설>   ②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에 대하여

는 영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시민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

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로법」제74조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

여 사업자의 자전거를 이동ㆍ보관하

는 경우에는「목포시 견인자동차 운

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여사업

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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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부실공사 방지 조레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62 호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건

설공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

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1. “각종공사”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로「건설산업

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5. “부실시공”이란 제1호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

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6. “하자”란 공사를 수행하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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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물의 사용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

한다.

7. “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

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및 지도하는 것

을 말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4조부터 제7조

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부실시공 방지 시책수립) 시장은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부실시공 방지 교육) 시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에게 공사

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목포시 또는 상급관청 등의 부실시공 방지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부실시공의 방지를 위하여 부실시

공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사항을 접수 및 처리

2. 부실시공 관련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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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장은 건설기술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

다.

제11조(부실시공 신고ㆍ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

시, 부실시공 내용 등을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

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는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④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⑤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신고

자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6조(종전의 제4조) 중 “시의원”을 “지역구 시의원”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6조)제2항 중 “시장은 명예감독관에게”를 “명예감독관은”으로,

“민원해결에 노력하며”를 “민원 해결에 노력하여야 하며”로, “등의 부실시공 사

유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관과 동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를 “등 부

실시공 발견 즉시 공사감독관 또는 동장에게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부실시공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11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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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알려야 하며, 발주청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

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

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사의 부실 측정) ①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

11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부실 측정을 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측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14조(종전의 제8조)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

조”를 “「지방자치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9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47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이 조례는 시의 본청, 직

속기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

2조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건

설공사를 제외한 건당 공사비 총액 

2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

다.

제2조(적용) ----------------------

----------------------- 「건설기

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

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

업관리 대상인 공사---------------

------------------.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

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

  1.“각종공사”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각종공사”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부실시공”이란 제1호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

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6. “하자”란 공사를 수행하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하자담보 책

임 기간에 목적물의 사용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내구성에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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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7. “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

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

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

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

을 위하여 확인, 점검 및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4조(부실시공 방지 시책수립) 시장

은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

다.

  1. 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5조(부실시공 방지 교육) 시장은 부

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에게 

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 부

실시공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

시하여야 하며, 목포시 또는 상급관

청 등의 부실시공 방지 교육으로 갈

음할 수 있다.

제4조(계약체결 상황의 통보)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

제6조(계약체결 상황의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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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부서

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부서의 장

은 7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감독공무원 등을 해당 동

장 및 시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

도록 하여야 한다.

--------------------------------

--------------------------------

--------------------------------

-------------- 지역구 시의원-----

-------------------.

제5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명예감독관의 위촉ㆍ운영) ① 

(생  략)

제8조(명예감독관의 위촉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명예감독관에게 공사의 

부실사항을 감시하고, 민원해결에 

노력하며,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

의 부실시공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관과 동장에게 통보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은 -----------------

------------- 민원 해결에 노력하

여야 하며------------- 등 부실시

공 발견 즉시 공사감독관 또는 동장

에게 통보하여야 -----------------

-----.

제7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신  설> 제10조(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부실시공의 방지를 위하여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사항을 접

수 및 처리

  2. 부실시공 관련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장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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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신  설> 제11조(부실시공 신고ㆍ접수) ① 발주

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

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

위치, 발견일시, 부실시공 내용 등

을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

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

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다.

  ③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

의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는 신고는 접수하지 아

니한다.

  ④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

료일까지로 한다.

  ⑤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

라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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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제12조(부실시공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11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

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알려야 하며, 

발주청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

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공사의 부실 측정) ① 발주청의 발주부

서는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법 제5

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

라 부실 측정을 한 경우 센터의 장에

게 측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8조(부실시공업체의 관리) 시장은 부

실시공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건설

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중대한 부실시공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관리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부실시공업체의 관리) -------

--------------------------------

----------- 「건설기술진흥법」--

--------------------------------

--------------------------- 「지

방자치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

제9조ㆍ제10조 (생  략) 제15조ㆍ제16조 (현행 제9조 및 제10

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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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63 호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견인요금표 ‘개인형 이동장치’란 다음에 ‘자전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전거 15,000원 없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견인요금표
                    
      구   분

 대 상 차 량

견         인         료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 1km증가시)

2.5톤미만 20,000원 1,000원
2.5톤이상 ～ 

6.5톤미만 25,000원 1,400원

6.5톤이상 40,000원 2,500원
개인형 이동장치 15,000원 없음

[별표]
1. 견인요금표
                   
          구   분

 대 상 차 량

견         인         료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 1km증가시)

2.5톤미만 20,000원 1,000원
2.5톤이상 ～ 

6.5톤미만 25,000원 1,400원
6.5톤이상 40,000원 2,500원

개인형 이동장치 15,000원 없음
자전거 15,000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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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수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64 호

목포시 수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수문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해개발수문ㆍ북항수문및하당수문”을 “관내수문과방조제수문”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남해

개발 수문ㆍ북항수문 및 하당수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관내 수문

과 방조제 수문-------------------

--------------------------------

-------.

제4조 (수당) ① (생  략) 제4조 (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

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②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

서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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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65 호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

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1. 전남도보 또는 목포시보나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2. 시 홈페이지와 시청 및 해당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3.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제13조의3을 삭제한다.

제29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골프연습장”을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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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4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없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

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

원”을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

의장ㆍ공회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을 “제7호의 판매시설(소매시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11호

의 노유자시설”을 “제8호의 운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12호의 수련

시설”을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

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제17호의 공장”을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철

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

소,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및 도서관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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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기존 공장의 증ㆍ개축은 허용한다)

가. 선박 관련 제조ㆍ수리시설

나. 수산물 가공ㆍ제조시설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

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ㆍ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7. 「건축법시행령」별표1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및세차장, 전기자동차충전소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

ㆍ도축장ㆍ도계장은 제외한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ㆍ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에 한정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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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를 삭제한다.

제48조제11호 중 “생산녹지지역에”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로, “60퍼센

트 이하”를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제2항전단중 “도시재생관련업무담당국장”을 “안전건설관련업무담당국장”으로한다.

제68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제1호 중 “2분의1”을 “3분의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분의1”을 “3분의

1”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1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

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제1호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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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본문)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

취하고자 할 때에는 전남도보 또는 

목포시보나 시를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시 홈페이지는 물론 시청과 동 주민센

터의 게시판을 통하여 14일 이상 도시

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일반인이 열

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

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1.  <신  설>  1. 전남도보 또는 목포시보나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

간신문)

 2.  <신  설>  2. 시 홈페이지와 시청 및 해당 동 주

민센터의 게시판

 3.  <신  설>  3.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삭제 2020.5.25.>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

시설 등(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제1

제13조의3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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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 시설설

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부지가액 : 감정평가업자 2명 이

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를 기준으로 산정

③ 제2항의 산정방법 등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

다.

제29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

한)  (생  략)

제29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

한)  (현행과 같음)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은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삭  제>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

   -------------------------

   ------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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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18.  (생  략)  5. ∼ 18.  (현행과 같음)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

경 등)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

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

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40퍼센

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

여야 한다. 다만,「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

경 등) ① -----------------------

--------------------------------

--------------------------------

--------------------------------

-

  30퍼센트 -------------------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

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

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목포시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

축제한) ------------------------

--------------------------------

---------- 있다.----------------

--------------------------------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

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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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

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중 기숙사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대규

모점포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 제5호의 문

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

당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 제7호의 판

매시설(소매시장은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 제8호의 운

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 제9호의 의

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및 도서관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 제13호의 운

동시설(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

프연습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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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 세차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기존 공장의 

증·개축은 허용한다)

  가. 선박 관련 제조·수리시설

  나. 수산물 가공·제조시설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

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

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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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

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배출허용기준의2배이상인것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소

 18.  <신  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

축시설·도축장·도계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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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신  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

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가목에 따른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에 한정한다)

 20.  <신  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

축제한) 시장은 영 제82조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고도지구

2. 개발진흥지구

3. <삭제 2015. 8. 10>

4. 보호지구

5. <삭제 2015. 8. 10>

6. <삭제 2015. 8. 10>

제46조   <삭  제>

제48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생  략)

제48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현행과 같음)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 60

퍼센트 이하

 11.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

---- :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

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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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57조(구성) ①  (생  략) 제57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계획관련업무 담당국장, 환경

관련업무 담당국장, 도시재생관련

업무 담당국장, 목포교육지원청교

육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

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② -------------------------------

-------------------------------

---- 안전건설관련업무 담당국장,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8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8조(구성) ① -------------------

--------------------------------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위원회 위원 중에서 2분의1 미만  1. --------------- 3분의2 ----

 2. 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2분의1 

이상

 2. ------------------- 3분의1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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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66 호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

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

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의 범위에

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제15조ㆍ제16조 (생  략) 제14조ㆍ제15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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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67 호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업종별 요율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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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업 종 별 요 율 표

업 종 별
사 용 량

(톤)

톤 당 요 금 (원)

2025년

(2월 검침분부터)

2027년

(1월 검침분부터)

2029년

(1월 검침분부터)

가 정 용

1-20 570 630 690

21 이상 720 790 870

일 반 용

1-100 1,010 1,110 1,220

101-1,000 1,160 1,280 1,410

1,001 이상 1,370 1,510 1,660

대중탕용

1-1,000 1,060 1,060 1,060

1,001-2,000 1,190 1,190 1,190

2,001 이상 1,290 1,290 1,290

산 업 용

1-1,000 960 1,060 1,170

1,001 이상 1,050 1,160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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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업종별 요율표

업 종 별 사 용 량 톤 당 요 금

가 정 용

1-20 520

21-40 630

41이상 680

일 반 용

1-100 920

101-300 1,010

301-1,000 1,110

1,001-2,000 1,200

2,001 이상 1,280

대중탕용

1-1,000 1,060

1,001-1,500 1,140

1,501-2,000 1,190

2,001 이상 1,290

산 업 용

1-300 850

301-1,000 900

1,001 이상 950

[별표2]

업종별 요율표

업종별
사 용 량

(톤)

톤 당 요 금 (원)

2025년
(2월검침분

부터)

2027년
(1월검침분

부터)

2029년
(1월검침분

부터)

가 정 용

1-20 570 630 690

21 이상 720 790 870

일 반 용

1-100 1,010 1,110 1,220

101-1,000 1,160 1,280 1,410

1,001이상 1,370 1,510 1,660

대중탕용

1-1,000 1,060 1,060 1,060

1,001-2,000 1,190 1,190 1,190

2,001 이상 1,290 1,290 1,290

산 업 용

1-1,000 960 1,060 1,170

1,001 이상 1,050 1,160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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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조례 제 3868 호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공공하수도사용료산정기준(제17조 제2항 관련)을 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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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1. 10. 17., 2013. 6. 19.〉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7조 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현행과 같음, 생략)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 종 별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월)

㎥당 단가(원)

분류식 합류식
2025년

(2.1.검침분부터)
2027년

(1.1.검침분부터)
2029년부터
(1.1.검침분부터)

2025년
(2.1.검침분부터)

2027년
(1.1.검침분부터)

2029년부터
(1.1.검침분부터)

가 정 용 
1~10 546 628 722 483 555 638

11  이상 829 953 1,096 784 902 1,037

일 반 용

1~50 1,316 1,513 1,740 1,288 1,481 1,703

51~100 1,564 1,799 2,069 1,495 1,719 1,977

101~500 1,973 2,269 2,609 1,898 2,183 2,510

501이상 2,671 3,072 3,533 2,577 2,964 3,409

대중탕용

1~500 600 600 600 580 580 580

501~700 683 683 683 660 660 660

701~1,000 871 871 871 845 845 845

1,001이상 1,306 1,306 1,306 1,280 1,280 1,280

산 업 용 1㎥당 550 633 728 550 633 728

주 1. (현행과 같음, 생략)

주 2. (현행과 같음, 생략)

주 3. (현행과 같음, 생략)

3.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현행과 같음, 생략)



- 17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개정 2011.10.17., 2013. 6.19., 2015.12.21., 2017. 7.13.〉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7조 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생략)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 종 별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월)
㎥당 단가(원)

분류식 합류식

가 정 용 

1~10 472 417
11~20 679 643
21~30 850 788
31이상 1,127 1,077

일 반 용

1~50 1,144 1,120
51~100 1,360 1,300
101~500 1,716 1,650
501이상 2,323 2,241

대중탕용

1~500 600 580
501~700 683 660

701~1,000 871 845
1,001이상 1,306 1,280

산 업 용 1㎥당 478 478

주 1. (생략)
주 2. (생략)
주 3. (생략)

3. 하수도 업종별 구분표(생략)

[별표 1]〈개정 2011.10.17., 2013. 6.19., 2015.12.21., 2017. 7.13.〉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7조 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현행과 같음)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 종 별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월)

㎥당 단가(원)
분류식 합류식

2025년
(2.1.검침분부터)

2027년
(1.1.검침분부터)

2029년부터
(1.1.검침분부터)

2025년
(2.1.검침분부터)

2027년
(1.1.검침분부터)

2029년부터
(1.1.검침분부터)

가 정 용 
1~10 546 628 722 483 555 638

11  이상 829 953 1,096 784 902 1,037

일 반 용

1~50 1,316 1,513 1,740 1,288 1,481 1,703

51~100 1,564 1,799 2,069 1,495 1,719 1,977

101~500 1,973 2,269 2,609 1,898 2,183 2,510

501이상 2,671 3,072 3,533 2,577 2,964 3,409

대중탕용

1~500 600 600 600 580 580 580

501~700 683 683 683 660 660 660

701~1,000 871 871 871 845 845 845

1,001이상 1,306 1,306 1,306 1,280 1,280 1,280

산 업 용 1㎥당 550 633 728 550 633 728

주 1. (현행과 같음)
주 2. (현행과 같음)
주 3. (현행과 같음)

3. 하수도 업종별 구분표(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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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규칙 제 1878 호

목포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

목포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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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지역서점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규칙 제 1879 호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목포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목포시 독

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1, 2, 3, 4, 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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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목포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지역서점의 인증 절차) ①「목

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

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을 받으

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목포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2조(지역서점의 인증 절차) ①「목

포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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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목포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서 점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서점소재지

서 점 전 화 번 호
서 점 팩 스 번 호
서 점 홈 페 이 지

대표자성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대 표 자 전 자 우 편

서점현황
개점연월        년       월 종사자 수          명 ( 대 표 자  포 함 )
영업시간  오전    시 ~ 오후     시

 주 (    )일,  주 (   )시간 운영형태 [  ] 자 가   [  ] 임 대
※ 바닥면적 :      ㎡  

판매형태
[  ] 소 매    [  ] 총 판
[  ] 도/소매  [  ] 기타  

취급도서 [  ] 일반도서             [  ] 아동도서  
 
[  ] 수험서 및 학습참고서 [  ] 잡지류    
 
[  ] 외서 및 기타                

매출비중  □ 도 서      %,       □ 문구 및 팬시     %,      □ 기 타(           )          % 

서점위치 [  ] 주택가  [  ] 시내  [  ] 상가(아파트상가)  [  ] 학교 앞   [  ] 그 밖의 지역(           )

POS 사용 여부 [  ]사용 :  (   ) 대, (    )년도 설치  /  [  ]미사용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 
여부 [  ]나라장터  [  ]학교장터(S2B)  /  [  ]미가입

대표자 서점업 운영 경력       년         월

개인정보
이용동의

 귀하의 정보는 목포시 지역서점 인증 관련 업무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지역서점 인증 업무 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목포시 지역서점 인증 등에 관한 업무 추진을 위한 정보 수집

  -「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목포시 지역서점 인증 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자(서점)의 정보와 인증

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 목포교육지원청,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에 제공함을 동의함

[  ] 동의 

[  ] 미동의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서점 정보(상호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서점현황)  

  - 대표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자우편) 신청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 동의 

[  ] 미동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역서점 인증시에는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지역서점 미인증시에는  

  신청에 관한 자료를 2년간 보유 및 처리함을 동의합니다.

[  ] 동의 

[  ] 미동의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목포시 지역서점 인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카드매출내역서 및 매출증빙서류(신청일 기준 6개월분), 서점 사진 내부ㆍ외부 각 1매

 ※ 신청인과 인증서점 대표자와 상이한 경우 위임장 제출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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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목포시지역서점-00(연도)-00호

목포시 지역서점 인증서

서점명 :             (대표자 ○○○)

소재지 :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

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

례」제8조에 따라 위 서점을 목포시 

지역서점으로 인증합니다.

【인증기간 : ○○○○.○○.○○.~ ○○○○.○○.○○.(2년)】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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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목포시 지역서점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즉시
 

인증서점
서점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지역서점 인증번호

연락처

재발급
사유

[  ] 분실    [  ] 훼손    [  ] 대표자 변경([  ]상속, [  ]양수)     

[  ] 그 밖의 사유

개인정보
이용동의

 귀하의 정보는 목포시 지역서점 인증서 재발급 및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업무로만 활용

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

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

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인증서 재발급 업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목포시 지역서점 인증서 재발급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목포시 지역서점 인증 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자(서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 목

포교육지원청,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에 제공함을 동의함.

[  ] 동의 

[  ] 미동의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서점 정보(상호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인증번호, 연락처)  

  - 대표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 동의 

[  ] 미동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역서점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미동의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신청인과 인증서점 대표자와 상이한 경우 위임장 제출 [별지 제5호서식]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목포시 

지역서점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첨부
서류

 1 분실, 훼손 재발급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인증서지역서점 

인증서(훼손 시) 

 2. 대표자 변경, 재발급일 경우 

  - (공통) 사업자등록증,「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인증서

  - (상속)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양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증명 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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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목포시 지역서점 인증 취소 신청서(제6조 관련)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즉시

인증현황

서점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지역서점 인증번호

연락처

취소사유

개인정보
이용동의

 귀하의 정보는 목포시 지역서점 인증서 취소 및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업무로만 활용되

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개인

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보   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를 거부할 경우에는 지역서점 인증 취소 등의 업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목포시 지역서점 인증 취소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목포시 지역    서점 인증 취소에 대한 정보를 공

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 목포교육지원청,    공공도서관, 학

교도서관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미동의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서점 정보(상호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사업자등록번

호, 인증번호,     연락처), 인증 취소 요청 사유  

[  ] 동의 

[  ] 미동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 취소 처분 후 관련 자

료를 2년간 보유 및 처리함을 동의함

[  ] 동의 

[  ] 미동의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신청인과 인증서점 대표자와 상이한 경우 위임장 제출 [별지 제5호서식]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목포시 지

역서점 인증을 취소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첨부
서류

 1. 목포시 지역서점 인증서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

 2. 서점 페업신고 시 폐업사실 확인서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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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위 임 장
                              

서 점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서점소재지
서 점 전 화 번 호
서 점 팩 스 번 호
서 점 홈 페 이 지

대표자성명
(위임자)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대 표 자 연 락 처
대 표 자 주 소

대리인성명
(수임자)

대 리 인 생 년 월 일
대 리 인 연 락 처
대 리 인 주 소

위임업무

 본인(서점대표자)는 상기 대리인에게 다음과 같이 목포시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자(서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첨부
서류

 1. 위임자, 대리인 신분증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할 경우 「형법」제231조,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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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규칙 제 1880 호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별표1”, “별표2”, “별

표3”, “별표4”, “별표5” 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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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교향악단 상임단원 월 봉급표
                                                                    (단위 : 원)

호 봉 본  봉 예능수당 계
1-1 781,000 225,700 1,006,700
1-2 857,110 239,500 1,096,610
1-3 919,900 252,400 1,172,300
1-4 969,730 265,200 1,234,930
1-5 1,000,980 277,300 1,278,280
1-6 1,019,830 287,600 1,307,430
1-7 1,040,990 298,000 1,338,990
1-8 1,071,020 303,100 1,374,120
1-9 1,100,030 308,300 1,408,330
1-10 1,128,420 317,700 1,446,120
1-11 1,156,200 322,100 1,478,300
1-12 1,183,260 327,000 1,510,260
1-13 1,210,620 332,400 1,543,020
1-14 1,237,070 339,300 1,576,370
1-15 1,264,740 346,200 1,610,940
1-16 1,305,640 351,300 1,656,940
1-17 1,342,130 356,500 1,698,630
1-18 1,383,030 361,600 1,744,630
1-19 1,415,010 368,500 1,783,510
1-20 1,446,780 377,200 1,823,980
1-21 1,473,950 385,700 1,859,650
1-22 1,514,950 390,900 1,905,850
1-23 1,546,820 399,500 1,946,320
1-24 1,575,220 408,100 1,983,320
1-25 1,605,970 416,700 2,022,670
1-26 1,637,840 423,600 2,061,440
1-27 1,669,820 430,400 2,100,220
1-28 1,701,600 439,100 2,140,700
1-29 1,733,270 445,900 2,179,170
1-30 1,892,660 485,500 2,37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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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상임단원 월 봉급표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연극단)

                                                                   (단위 : 원)
호 봉 본  봉 예능수당 계
2-1 735,700 224,000 959,700
3-2 775,210 230,100 1,005,310
2-3 803,100 235,600 1,038,700
2-4 830,430 241,100 1,071,530
2-5 850,980 247,100 1,098,080
2-6 855,030 253,200 1,108,230
2-7 868,890 258,300 1,127,190
2-8 889,120 263,600 1,152,720
2-9 909,230 268,600 1,177,830
2-10 929,120 273,900 1,203,020
2-11 949,500 279,000 1,228,500
2-12 969,360 282,500 1,251,860
2-13 989,120 287,600 1,276,720
2-14 1,012,470 292,700 1,305,170
2-15 1,026,540 298,000 1,324,540
2-16 1,044,940 303,100 1,348,040
2-17 1,063,030 310,000 1,373,030
2-18 1,097,630 319,000 1,416,630
2-19 1,135,310 328,000 1,463,310
2-20 1,156,780 336,900 1,493,680
2-21 1,203,750 345,900 1,549,650
2-22 1,246,650 354,700 1,601,350
2-23 1,293,520 365,100 1,658,620
2-24 1,330,520 373,900 1,704,420
2-25 1,368,870 382,900 1,751,770
2-26 1,408,240 392,100 1,800,340
2-27 1,448,720 401,500 1,850,220
2-28 1,490,300 411,100 1,901,400
2-29 1,533,070 421,100 1,954,170
2-30 1,582,260 431,100 2,01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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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월 봉급표 
                                                                   (단위 : 원)

호 봉 본  봉 예능수당 계

3-1 3,108,720 637,200 3,745,920

3-2 3,156,890 656,000 3,812,890

3-3 3,205,890 675,900 3,881,790

3-4 3,255,910 637,200 3,952,510

3-5 3,306,650 656,000 4,024,750

3-6 3,358,510 675,900 4,099,210

[별표 4]

상임지휘자, 상임안무자, 상임연출자 월 봉급표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연극단)

                                                                   (단위 : 원)

호 봉 본  봉 예능수당 계

4-1 2,342,820 371,400 2,714,220

4-2 2,425,290 377,800 2,803,090

4-3 2,510,990 384,400 2,895,390

4-4 2,599,410 391,300 2,990,710

4-5 2,691,250 398,300 3,089,550

4-6 2,786,310 405,300 3,19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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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비상임단원 수당 지급표 
                                                                   (단위 : 원)

구     분 월수당액 비    고

교
향
악
단

지 휘 자
부지휘자
악    장
단 무 장
수    석
정 단 원
준 단 원
연구단원

1,162,650
 968,210
 857,510
 857,510
 774,590
 774,590
 663,890
 558,930

합
창
단

지 휘 자
단 무 장
반 주 자
수    석
단    원

1,106,480
 911,730
 580,970
 580,970
 558,930

무
용
단

안 무 자
훈 련 장
단    원

1,106,480

 885,290
 558,930

소년
소녀
합창
단

지 휘 자
단 무 장
반 주 자
안 무 자

1,496,910
 885,290
 614,790
 614,790

연
극
단

연 출 자
단 무 장
단    원

 1,735,420

  885,290
  57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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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시립국악원설치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목포시 규칙 제 1881 호

목포시 시립국악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시립국악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에 따른 “별표2”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교수 및 강사 실비보상 기준

(단위 : 원)

구   분 계 기본급 직책수당 연구수당 예능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원   감 1,839,160 1,330,760 127,900 64,000 176,500

140,00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교   수 1,711,260 1,330,760 　 64,000 176,500

강   사 1,458,150 1,141,650 　 　 17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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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고 제 2024 1777호

공인 등록 공고

목포시 공인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등록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유 :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화장료 징수용 등록

    2. 등록일 : 2024. 12. 16.(금)

    3. 공인명 및 인영

  

2024년  12월 16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공고 제2024- 1800호

구분 공  인  명 인  영 규격, 서체 비 고

등록

노인장애인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1.8cm*1.8cm

푸른전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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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23.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정‧현원 불부합, 불합리한 복수직렬 등의 조정을 위해 정원 관리  기

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

《일반직》

구  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행 1 10 71 274 341 342 315

개  정 1 10 71 273 347 341 311

증  감 - - - △1 ⊕6 △1 △4

나.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내역

구  분 소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비  고

5급 소      계 - -

공업+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1 ⊕1

6급 소      계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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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비  고

통신운영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시설 △2 △2

행정+시설+
방재안전

△1 △1

행정+보건+
시설+방재안전

⊕1 ⊕1

공업+보건+환경

+환경연구사
⊕1 ⊕1

공업+보건+
환경연구사

△1 △1

7급 ⊕6 ⊕3 ⊕2 ⊕1

행정 △1 △1

사회복지 ⊕2 ⊕2

공업 ⊕1 ⊕1

간호 ⊕2 ⊕2

시설 ⊕1 ⊕1

행정+해양수산 ⊕1 ⊕1

8급 △1 ⊕1 △2

세무 △2 △2

간호 △5 △5

행정+세무 ⊕2 ⊕2

행정+방송통신 ⊕1 ⊕1

사회복지+간호 ⊕2 ⊕2

보건+간호 ⊕1 ⊕1

9급 △4 △3 △1

행정 △3 △2 △1

사회복지 △2 △2

공업 △2 △1 △1
농업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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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9조, 제30조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제5조

6. 규제심사(심의) 대상여부 검토 : 해당없음

7.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구  분 소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비  고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 △1 △1

시설 △2 △2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1 ⊕1

행정+전산 ⊕2 ⊕2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시설 ⊕1 ⊕1

행정+방송통신 ⊕1 ⊕1

보건+의료기술 ⊕1 ⊕1



- 191 -

8.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9.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2. 23. ~ 12. 26.(3일간)
❍ 입법예고 결과 :

10.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11.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26일까지 목포시장  (자치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자

치행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9), 직접방문 등

12.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061-270-343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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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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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
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총계 1374 734 35 80 194 331

정무직 　 합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일반직 합계 1354 723 35 80 185 331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10 7 1 1 1 　

　 　 행정 2 2 　 　 　 　

　 　 기술 1 　 　 1 　 　

　 　 행정+기술 7 5 1 　 1 　

　 5급 소계 71 34 3 3 8 23

　 　 행정 14 7 1 　 　 6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4 11 　 　 2 1

　 　 행정+학예연구관 　 　 　 　 　 　

　 　 공업+시설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5 　 　 　 　 5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5 3 1 　 1 　

　 　 행정+공업+농업+간호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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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공업+보건+환경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시설+학예연구관 2 2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공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환경+환경연구관 1 　 　 　 1 　

　 　 행정+보건+식품위생+간호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공업+보건+환경+환경연구관 1 　 　 　 1 　

　 6급 소계 273 164 6 15 41 47

　 　 행정 56 30 5 　 2 19

　 　 세무 7 7 　 　 　 　

　 　 사회복지 9 4 　 　 　 5

　 　 방호 1 　 　 　 1 　

　 　 공업 2 1 　 　 1 　

　 　 해양수산 1 1 　 　 　 　

　 　 보건 1 　 　 1 　 　

　 　 시설 3 2 　 　 1 　

　 　 행정+세무 5 3 　 　 1 1

　 　 행정+사회복지 26 13 　 　 　 13

　 　 행정+전산 7 7 　 　 　 　

　 　 행정+농업+녹지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3 　 　 　 　 3

　 　 행정+환경 5 5 　 　 　 　

　 　 행정+해양수산 4 4 　 　 　 　

　 　 행정+보건 3 　 　 3 　 　

　 　 행정+공업 6 3 　 　 3 　

　 　 행정+시설 42 3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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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예연구사 2 　 　 　 2 　

　 　 행정+농촌지도사 1 　 　 　 　 1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3 　 　 　 3 　

　 　 공업+환경연구사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2 　 　 2 　 　

　 　 시설+건축운영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4 　 　 　 　 4

　 　 행정+사회복지+수의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10 8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3 1 　 　 　

　 　 행정+공업+시설 12 9 　 　 3 　

　 　 행정+공업+학예연구사 1 1 　 　 　 　

　 　 행정+녹지+시설 4 4 　 　 　 　

　 　 행정+해양수산+시설 5 5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간호 2 　 　 2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행정+시설+학예연구사 1 1 　 　 　 　

　 　 행정+시설+사무운영 1 　 　 　 1 　

　 　 행정+녹지+시설+농촌지도사 1 1 　 　 　 　

　 　 공업+보건+환경연구사 　 　 　 　

　 　 공업+전기운영+기계운영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사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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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사 2 2 　 　 　 　

　 　 행정+보건+시설+방재안전 1 1 　 　 　 　

　 　 공업+수의+환경+환경연구사 1 　 　 　 1 　

　 　 공업+보건+환경+환경연구사 1 　 　 　 1 　

　 　 운전 4 4 　 　 　 　

　 　 운전+기계운영 1 1 　 　 　 　

　 　 토목운영 1 　 　 　 1 　

　 　 건축운영 　 　 　 　 　 　

　 　 통신운영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전기운영+사무운영 　 　 　 　 　 　

　 　 사무운영 4 3 　 　 1 　

　 7급 소계 347 211 18 21 43 54

　 　 행정 106 54 16 　 9 27

　 　 세무 22 21 　 　 1 　

　 　 사회복지 45 24 　 　 　 21

　 　 전산 4 2 1 　 1 　

　 　 속기 1 　 1 　 　 　

　 　 방호 1 　 　 　 1 　

　 　 공업 24 10 　 　 14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5 5 　 　 　 　

　 　 보건 1 　 　 1 　 　

　 　 의료기술 　 　 　 　 　 　

　 　 간호 9 　 　 9 　 　

　 　 환경 5 3 　 　 2 　

　 　 시설 29 27 　 　 2 　

　 　 방송통신 4 4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10 4 　 　 　 6

　 　 행정+전산 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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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간호 1 　 　 1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5 4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식품위생 1 1 　 　 　 　

　 　 행정+학예연구사 1 　 　 　 1 　

　 　 사회복지+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3 2 　 　 1 　

　 　 공업+환경 1 1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간호 4 　 　 4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수의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운전 16 15 　 　 1 　

　 　 위생 　 　 　 　 　 　

　 　 토목운영 　 　 　 　 　 　

　 　 건축운영 1 　 　 　 1 　

　 　 전기운영 3 　 　 　 3 　

　 　 기계운영 3 　 　 　 3 　

　 　 열관리운영 1 　 　 　 1 　

　 　 사무운영 　 　 　 　 　 　

　 8급 소계 341 159 6 26 49 101

　 　 행정 90 46 2 　 13 29

　 　 세무 9 7 　 　 2 　

　 　 사회복지 57 21 　 　 　 36

　 　 속기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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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 4 4 　 　 　 　

　 　 공업 19 4 　 1 14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4 4 　 　 　 　

　 　 보건 4 　 　 4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6 　 　 6 　 　

　 　 간호 27 　 　 4 　 23

　 　 환경 3 1 　 　 2 　

　 　 시설 26 19 　 　 7 　

　 　 방송통신 3 1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세무 4 4 　 　 　 　

　 　 행정+전산 1 1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4 4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7 7 　 　 　 　

　 　 행정+방재안전 　 　 　 　 　 　

　 　 행정+방송통신 2 2 　 　 　 　

　 　 전산+방송통신 1 1 　 　 　 　

　 　 사회복지+시설 1 1 　 　 　 　

　 　 공업+환경 4 2 　 　 2 　

　 　 공업+시설 4 3 　 　 1 　

　 　 녹지+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간호 4 1 　 3 　 　

　 　 의료기술+간호 2 　 　 2 　 　

　 　 시설+방재안전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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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방송통신+시설 1 1 　 　 　 　

　 　 사회복지+간호 4 1 　 3 　 　

　 　 방호 　 　 　 　 　 　

　 　 운전 14 12 1 　 1 　

　 　 위생 　 　 　 　 　 　

　 　 건축운영 　 　 　 　 　 　

　 　 통신운영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3 　 　 　 3 　

　 　 열관리운영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9급 소계 311 147 1 14 43 106

　 　 행정 84 41 　 　 2 41

　 　 세무 4 4 　 　 　

　 　 전산 3 3 　 　 　 　

　 　 사회복지 70 14 　 　 　 56

　 　 사서 5 5 　 　 　 　

　 　 공업 17 3 　 　 14 　

　 　 농업 　 　 　 　

　 　 녹지 4 4 　 　 　 　

　 　 해양수산 3 3 　 　 　 　

　 　 보건 4 　 　 4 　 　

　 　 식품위생 1 　 　 1 　 　

　 　 환경 4 3 　 　 1 　

　 　 시설 21 20 　 　 1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10 1 　 　 　 9

　 　 행정+전산 6 5 　 　 1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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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8 7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방송통신 1 　 　 1　 　

　 　 사회복지+보건 3 　 　 3 　 　

　 　 공업+시설 3 2 　 　 1 　

　 　 시설+방재안전 1 1 　 　 　 　

　 　 보건+의료기술 3 　 　 3 　 　

　 　 방호 1 1 　 　 　 　

　 　 운전 19 9 1 3 6 　

　 　 시설관리 1 1 　 　 　 　

　 　 건축운영 　 　 　 　 　 　

　 　 전화상담운영 2 2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7 　 　 　 7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2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4 3 　 　 1 　

연구직 　 연구직 합계 16 7 　 　 9 　

　 연구관 연구관 합계 1 　 　 　 1 　

　 　 행정+학예연구관 1 　 　 　 1 　

　 연구사 연구사 합계 15 7 　 　 8 　

　 　 학예연구사 10 6 　 　 4 　

　 　 환경연구사 4 　 　 　 4 　

　 　 기록연구사 1 1 　 　 　 　

지도직 　 지도직 합계 3 3 　 　 　 　
　 지도사 지도사 합계 3 3 　 　 　 　
　 　 농촌지도사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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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구조문 대비표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총 계 1,374 734 35 80 194 331

정무직
계 1 1 0 0 0 0

시장 1 1 　 　 　 　

일반직

계 1,354 723 35 80 185 331

3급 1 1 　 　 　 　
4급 10 7 1 1 1

5급 71 34 3 3 8 23

6급 274 165 6 15 41 47

7급 341 208 18 19 42 54

8급 342 158 6 28 49 101

9급 315 150 1 14 44 106

연구직

계 16 7 0 0 9 0

연구관 1 　 　 　 1 　
연구사 15 7 8

지도직

계 3 3 0 0 0 0

지도관 0 　 　 　 　 　
지도사 3 3

〔별표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총 계 1,374 734 35 80 194 331

정무직
계 1 1 0 0 0 0

시장 1 1 　 　 　 　

일반직

계 1,354 723 35 80 185 331

3급 1 1 　 　 　 　

4급 10 7 1 1 1 　

5급 71 34 3 3 8 23

6급 273 164 6 15 41 47

7급 347 211 18 21 43 54

8급 341 159 6 26 49 101

9급 311 147 1 14 43 106

연구직

계 16 7 0 0 9 0

연구관 1 　 　 　 1　 　
연구사 15 7 8 0

지도직

계 3 3 0 0 0 0

지도관 0 　 　 　 　 　
지도사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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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구조문 대비표 (별표 2)

현    행 개    정    안

〔별표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계 1374 734 35 80 194 331

정무직 　 합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일반직 합계 1354 723 35 80 185 331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10 7 1 1 1 　
　 　 행정 2 2 　 　 　 　
　 　 기술 1 　 　 1 　 　
　 　 행정+기술 7 5 1 　 1 　

　 5급 소계 71 34 3 3 8 23
　 　 행정 14 7 1 　 　 6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4 11 　 　 2 1
　 　 행정+학예연구관 　 　 　 　 　 　
　 　 공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별표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계 1374 734 35 80 194 331

정무직 　 합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일반직 합계 1354 723 35 80 185 331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10 7 1 1 1 　
　 　 행정 2 2 　 　 　 　
　 　 기술 1 　 　 1 　 　
　 　 행정+기술 7 5 1 　 1 　

　 5급 소계 71 34 3 3 8 23
　 　 행정 14 7 1 　 　 6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4 11 　 　 2 1
　 　 행정+학예연구관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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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5 　 　 　 　 5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4 3 　 　 1 　
　 　 행정+공업+농업+간호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공업+보건+환경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시설+학예연구관 2 2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공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환경+환경연구관 1 　 　 　 1 　
　 　 행정+보건+식품위생+간호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공업+보건+환경+환경연구관 1 　 　 　 1 　

　 6급 소계 274 165 6 15 41 47
　 　 행정 56 30 5 　 2 19
　 　 세무 7 7 　 　 　 　
　 　 사회복지 9 4 　 　 　 5
　 　 방호 1 　 　 　 1 　
　 　 공업 2 1 　 　 1 　
　 　 해양수산 1 1 　 　 　 　
　 　 보건 1 　 　 1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5 　 　 　 　 5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5 3 1 　 1 　
　 　 행정+공업+농업+간호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공업+보건+환경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시설+학예연구관 2 2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공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환경+환경연구관 1 　 　 　 1 　
　 　 행정+보건+식품위생+간호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공업+보건+환경+환경연구관 1 　 　 　 1 　

　 6급 소계 273 164 6 15 41 47
　 　 행정 56 30 5 　 2 19
　 　 세무 7 7 　 　 　 　
　 　 사회복지 9 4 　 　 　 5
　 　 방호 1 　 　 　 1 　
　 　 공업 2 1 　 　 1 　
　 　 해양수산 1 1 　 　 　 　
　 　 보건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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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시설 3 2 　 　 1 　
　 　 행정+세무 5 3 　 　 1 1
　 　 행정+사회복지 26 13 　 　 　 13
　 　 행정+전산 7 7 　 　 　 　
　 　 행정+농업+녹지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3 　 　 　 　 3
　 　 행정+환경 5 5 　 　 　 　
　 　 행정+해양수산 4 4 　 　 　 　
　 　 행정+보건 3 　 　 3 　 　
　 　 행정+공업 6 3 　 　 3 　
　 　 행정+시설 44 35 　 　 9 　
　 　 행정+학예연구사 2 　 　 　 2 　
　 　 행정+농촌지도사 1 　 　 　 　 1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3 　 　 　 3 　
　 　 공업+환경연구사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2 　 　 2 　 　
　 　 시설+건축운영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4 　 　 　 　 4
　 　 행정+사회복지+수의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10 8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3 1 　 　 　
　 　 행정+공업+시설 10 9 　 　 1 　
　 　 행정+공업+학예연구사 1 1 　 　 　 　
　 　 행정+녹지+시설 4 4 　 　 　 　
　 　 행정+해양수산+시설 5 5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시설 3 2 　 　 1 　
　 　 행정+세무 5 3 　 　 1 1
　 　 행정+사회복지 26 13 　 　 　 13
　 　 행정+전산 7 7 　 　 　 　
　 　 행정+농업+녹지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3 　 　 　 　 3
　 　 행정+환경 5 5 　 　 　 　
　 　 행정+해양수산 4 4 　 　 　 　
　 　 행정+보건 3 　 　 3 　 　
　 　 행정+공업 6 3 　 　 3 　
　 　 행정+시설 42 35 　 　 7 　
　 　 행정+학예연구사 2 　 　 　 2 　
　 　 행정+농촌지도사 1 　 　 　 　 1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3 　 　 　 3 　
　 　 공업+환경연구사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2 　 　 2 　 　
　 　 시설+건축운영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4 　 　 　 　 4
　 　 행정+사회복지+수의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10 8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3 1 　 　 　
　 　 행정+공업+시설 12 9 　 　 3 　
　 　 행정+공업+학예연구사 1 1 　 　 　 　
　 　 행정+녹지+시설 4 4 　 　 　 　
　 　 행정+해양수산+시설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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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간호 2 　 　 2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행정+시설+학예연구사 1 1 　 　 　 　
　 　 행정+시설+사무운영 1 　 　 　 1 　
　 　 행정+녹지+시설+농촌지도사 1 1 　 　 　 　
　 　 공업+보건+환경연구사 1 　 　 　 1 　
　 　 공업+전기운영+기계운영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사 2 2 　 　 　 　

　 　 공업+수의+환경+환경연구사 1 　 　 　 1 　

　 　 운전 4 4 　 　 　 　
　 　 운전+기계운영 1 1 　 　 　 　
　 　 토목운영 1 　 　 　 1 　
　 　 건축운영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전기운영+사무운영 　 　 　 　 　 　
　 　 사무운영 4 3 　 　 1 　

　 7급 소계 341 208 18 19 42 54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간호 2 　 　 2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학예연구사 1 1 　 　 　 　
　 　 행정+시설+사무운영 1 　 　 　 1 　
　 　 행정+녹지+시설+농촌지도사 1 1 　 　 　 　
　 　
　 　 공업+전기운영+기계운영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사 2 2 　 　 　 　

행정+보건+시설+방재안전 1 1
　 　 공업+수의+환경+환경연구사 1 　 　 　 1 　

공업+보건+환경+환경연구사 1 1
　 　 운전 4 4 　 　 　 　
　 　 운전+기계운영 1 1 　 　 　 　
　 　 토목운영 1 　 　 　 1 　
　 　 건축운영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전기운영+사무운영 　 　 　 　 　 　
　 　 사무운영 4 3 　 　 1 　

　 7급 소계 347 211 18 21 4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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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 107 55 16 　 9 27
　 　 세무 22 21 　 　 1 　
　 　 사회복지 43 22 　 　 　 21
　 　 전산 4 2 1 　 1 　
　 　 속기 1 　 1 　 　 　
　 　 방호 1 　 　 　 1 　
　 　 공업 23 10 　 　 13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5 5 　 　 　 　
　 　 보건 1 　 　 1 　 　
　 　 의료기술 　 　 　 　 　 　
　 　 간호 7 　 　 7 　 　
　 　 환경 5 3 　 　 2 　
　 　 시설 28 26 　 　 2 　
　 　 방송통신 4 4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10 4 　 　 　 6
　 　 행정+전산 6 5 　 　 1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간호 1 　 　 1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5 4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식품위생 1 1 　 　 　 　
　 　 행정+학예연구사 1 　 　 　 1 　
　 　 사회복지+시설 1 1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 106 54 16 　 9 27
　 　 세무 22 21 　 　 1 　
　 　 사회복지 45 24 　 　 　 21
　 　 전산 4 2 1 　 1 　
　 　 속기 1 　 1 　 　 　
　 　 방호 1 　 　 　 1 　
　 　 공업 24 10 　 　 14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5 5 　 　 　 　
　 　 보건 1 　 　 1 　 　
　 　 의료기술 　 　 　 　 　 　
　 　 간호 9 　 　 9 　 　
　 　 환경 5 3 　 　 2 　
　 　 시설 29 27 　 　 2 　
　 　 방송통신 4 4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10 4 　 　 　 6
　 　 행정+전산 6 5 　 　 1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간호 1 　 　 1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5 4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식품위생 1 1 　 　 　 　
　 　 행정+학예연구사 1 　 　 　 1 　
　 　 사회복지+시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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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3 2 　 　 1 　
　 　 공업+환경 1 1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간호 4 　 　 4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수의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운전 16 15 　 　 1 　
　 　 위생 　 　 　 　 　 　
　 　 토목운영 　 　 　 　 　 　
　 　 건축운영 1 　 　 　 1 　
　 　 전기운영 3 　 　 　 3 　
　 　 기계운영 3 　 　 　 3 　
　 　 열관리운영 1 　 　 　 1 　
　 　 사무운영 　 　 　 　 　 　

　 8급 소계 342 158 6 28 49 101
　 　 행정 90 46 2 　 13 29
　 　 세무 11 9 　 　 2 　
　 　 사회복지 57 21 　 　 　 36
　 　 속기 2 　 2 　 　 　
　 　 전산 4 4 　 　 　 　
　 　 공업 19 4 　 1 14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4 4 　 　 　 　
　 　 보건 4 　 　 4 　 　
　 　 식품위생 1 　 　 1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3 2 　 　 1 　
　 　 공업+환경 1 1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간호 4 　 　 4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수의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운전 16 15 　 　 1 　
　 　 위생 　 　 　 　 　 　
　 　 토목운영 　 　 　 　 　 　
　 　 건축운영 1 　 　 　 1 　
　 　 전기운영 3 　 　 　 3 　
　 　 기계운영 3 　 　 　 3 　
　 　 열관리운영 1 　 　 　 1 　
　 　 사무운영 　 　 　 　 　 　

　 8급 소계 341 159 6 26 49 101
　 　 행정 90 46 2 　 13 29
　 　 세무 9 7 　 　 2 　
　 　 사회복지 57 21 　 　 　 36
　 　 속기 2 　 2 　 　 　
　 　 전산 4 4 　 　 　 　
　 　 공업 19 4 　 1 14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4 4 　 　 　 　
　 　 보건 4 　 　 4 　 　
　 　 식품위생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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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의료기술 6 　 　 6 　 　
　 　 간호 32 　 　 9 　 23
　 　 환경 3 1 　 　 2 　
　 　 시설 26 19 　 　 7 　
　 　 방송통신 3 1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 1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4 4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7 7 　 　 　 　
　 　 행정+방재안전 　 　 　 　 　 　
　 　 행정+방송통신 1 1 　 　 　 　
　 　 전산+방송통신 1 1 　 　 　 　
　 　 사회복지+시설 1 1 　 　 　 　
　 　 공업+환경 4 2 　 　 2 　
　 　 공업+시설 4 3 　 　 1 　
　 　 녹지+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간호 3 1 　 2 　 　
　 　 의료기술+간호 2 　 　 2 　 　
　 　 시설+방재안전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시설 1 1 　 　 　 　
　 　 사회복지+간호 2 1 　 1 　 　
　 　 방호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의료기술 6 　 　 6 　 　
　 　 간호 27 　 　 4 　 23
　 　 환경 3 1 　 　 2 　
　 　 시설 26 19 　 　 7 　
　 　 방송통신 3 1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세무 4 4 　 　 　 　
　 　 행정+전산 1 1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4 4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7 7 　 　 　 　
　 　 행정+방재안전 　 　 　 　 　 　
　 　 행정+방송통신 2 2 　 　 　 　
　 　 전산+방송통신 1 1 　 　 　 　
　 　 사회복지+시설 1 1 　 　 　 　
　 　 공업+환경 4 2 　 　 2 　
　 　 공업+시설 4 3 　 　 1 　
　 　 녹지+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간호 4 1 　 3 　 　
　 　 의료기술+간호 2 　 　 2 　 　
　 　 시설+방재안전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시설 1 1 　 　 　 　
　 　 사회복지+간호 4 1 　 3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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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운전 14 12 1 　 1 　
　 　 위생 　 　 　 　 　 　
　 　 건축운영 　 　 　 　 　 　
　 　 통신운영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3 　 　 　 3 　
　 　 열관리운영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9급 소계 315 150 1 14 44 106
　 　 행정 87 43 　 　 3 41
　 　 세무 4 4 　 　 　 　
　 　 전산 3 3 　 　 　 　
　 　 사회복지 72 16 　 　 　 56
　 　 사서 5 5 　 　 　 　
　 　 공업 19 4 　 　 15 　
　 　 농업 1 1 　 　 　 　
　 　 녹지 5 5 　 　 　 　
　 　 해양수산 4 4 　 　 　 　
　 　 보건 5 　 　 5 　 　
　 　 식품위생 1 　 　 1 　 　
　 　 환경 4 3 　 　 1 　
　 　 시설 23 22 　 　 1 　
　 　 방송통신 2 　 　 　 2 　
　 　
　 　 행정+사회복지 10 1 　 　 　 9
　 　 행정+전산 4 3 　 　 1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3 3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운전 14 12 1 　 1 　
　 　 위생 　 　 　 　 　 　
　 　 건축운영 　 　 　 　 　 　
　 　 통신운영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3 　 　 　 3 　
　 　 열관리운영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9급 소계 311 147 1 14 43 106
　 　 행정 84 41 　 　 2 41
　 　 세무 4 4 　 　 　 　
　 　 전산 3 3 　 　 　 　
　 　 사회복지 70 14 　 　 　 56
　 　 사서 5 5 　 　 　 　
　 　 공업 17 3 　 　 14 　
　 　
　 　 녹지 4 4 　 　 　 　
　 　 해양수산 3 3 　 　 　 　
　 　 보건 4 　 　 4 　 　
　 　 식품위생 1 　 　 1 　 　
　 　 환경 4 3 　 　 1 　
　 　 시설 21 20 　 　 1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10 1 　 　 　 9
　 　 행정+전산 6 5 　 　 1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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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7 6 　 　 1 　
　 　 행정+방재안전 1 1 　 　 　 　
　 　
　 　 사회복지+보건 3 　 　 3 　 　
　 　 공업+시설 3 2 　 　 1 　
　 　 시설+방재안전 1 1 　 　 　 　
　 　 보건+의료기술 2 　 　 2 　 　
　 　 방호 1 1 　 　 　 　
　 　 운전 19 9 1 3 6 　
　 　 시설관리 1 1 　 　 　 　
　 　 건축운영 　 　 　 　 　 　
　 　 전화상담운영 2 2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7 　 　 　 7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2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4 3 　 　 1 　

연구직 　 연구직 합계 16 7 　 　 9 　
　 연구관 연구관 합계 1 　 　 　 1 　
　 　 행정+학예연구관 1 　 　 　 1 　

　 연구사 연구사 합계 15 7 　 　 8 　
　 　 학예연구사 10 6 　 　 4 　
　 　 환경연구사 4 　 　 　 4 　
　 　 기록연구사 1 1 　 　 　 　

지도직 　 지도직 합계 3 3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8 7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방송통신 1 　 　 1　 　
　 　 사회복지+보건 3 　 　 3 　 　
　 　 공업+시설 3 2 　 　 1 　
　 　 시설+방재안전 1 1 　 　 　 　
　 　 보건+의료기술 3 　 　 3 　 　
　 　 방호 1 1 　 　 　 　
　 　 운전 19 9 1 3 6 　
　 　 시설관리 1 1 　 　 　 　
　 　 건축운영 　 　 　 　 　 　
　 　 전화상담운영 2 2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7 　 　 　 7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2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4 3 　 　 1 　

연구직 　 연구직 합계 16 7 　 　 9 　
　 연구관 연구관 합계 1 　 　 　 1 　
　 　 행정+학예연구관 1 　 　 　 1 　

　 연구사 연구사 합계 15 7 　 　 8 　
　 　 학예연구사 10 6 　 　 4 　
　 　 환경연구사 4 　 　 　 4 　
　 　 기록연구사 1 1 　 　 　 　

지도직 　 지도직 합계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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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지도
사

지도사 합계 3 3 　 　 　 　
　 　 농촌지도사 3 3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지도
사

지도사 합계 3 3 　 　 　 　
　 　 농촌지도사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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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발췌본 】

관 계 법 령 내                     용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

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

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

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

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

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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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내                     용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

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

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

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

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

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

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

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

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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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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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고 제2024-1807호

목포시보건소 금연지도원 채용 합격자 공고

l

 목포시보건소 금연지도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목 포 시 장

━━━━━━━━━━━━━━━━━━━━━━━━━━━━━━━━━━━━━━━

1. 합격자: 6명

  ○ 응시번호: 2, 4, 5, 6, 7, 8

2. 합격자 등록

  ○ 등록일자 및 장소

    - 일  자: 2025. 1. 10. (금)까지

    - 장  소 : 목포시보건소 2층 건강증진팀(061-270-8925)

  ○ 제출서류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서식1】

    - 신원진술서(결격사유조회용) 및 동의서 1부【서식2】

    -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

     ▪ 신체검사서 기재사항의 착오여부나 각 검사항목의 누락 등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유의사항

    -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될 

경우 채용 취소

    -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 지참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된 

기한 내 등록하여야 함



- 216 -

【서식1】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목포시보건소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

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

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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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신 원 진 술 서(약식)

(앞쪽)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 사 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 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학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경력

기관ㆍ업체 및정당ㆍ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   .   ∼   .   .

해외
거주
사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병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女

父 子女
母 子女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관계 법령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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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

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

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항목
성명(한자 포함),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장(직장명, 소재지 포함), 
연락처(직장전화, 휴대폰, E-mail 포함), 학력(학교명 등 포함), 경력(기관 또는 업체명 등 포함), 
해외거주사실(거주목적, 동반가족 등 포함), 병역사항, 가족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 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ㆍ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목 정당ㆍ사회단체 경력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 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

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 기간 2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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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

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
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
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
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
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동의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자필 서명 자필 서명


